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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낯선 메일이 망쳐버린 처참한 아침

한 달 전 어느 아침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한국의 상황에 관심이 많은 외국의 NGO 활동가일거라고 생각했

다. 그는 한국에서 유전학 연구의 규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다. 휴가를 보내고 있

던 차라서 자세한 상황은 휴가 후에 이메일을 쓰겠다고 하고서, 어떤 일로 그 정보가 필요한지를 물었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그의 답신의 내용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제약, 생명공학, 농업 분야의 초국적 기업인 노바티스社의 의약품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한국에서 유전공학적으로 개발된 약품—아마도 유전자치료와 관련

된 것—에 대한 임상실험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한국의 규제 상황에 대한 정

보를 구하고 있었던 차였던 것이다. 초국적 기업의 생명공학 의약품의 임상실험을 도와줄 어떤 이유도

없는 필자로서는 그에게 약속한 한국의 규제 현황에 대한 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순진하게도 그

에게 알려줄 뻔한 한국의 유전학 연구의 한심한 규제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허술

하다 못해, 육성 이외에는 어떤 법규도 없는 우리나라 상황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려는 초

국적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은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이나 유전자치료에 대한 어떤 지침도 존재하지 않

은 상황이다. 다만 OECD 가입을 위해서 급하게 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이 생명공학육성법 제

15조 및 그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하여 지난 1997년 4월에 제정된 것이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유일한

규제지침이다. 그 이후에 준비에 들어간 유전자치료지침이나 유전자재조합기술을이용한의약품지침

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1997년 복제양 돌리 사건 이후에 제기된 인간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생명공학 연구를 규제하기 위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3년 간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

국 15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폐기되고 말았다. 또한 1999년 한 신문의 특종보도로 밝혀진 것처럼

농업과학기술원에서도 이미 8종의 유전자변형 작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환경 방출 실험에 대한 어떠

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작물들을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재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도 한국의 생명공학연구는 대단히 활발하다. 모든 분야가 동일한 것은 아

니지만, 체세포복제기술 분야에서 서울농대 연구팀이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최선두에 서있다는 점은 우

리 생명공학연구의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또한 생명공학연구의 상품화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높다. 다른 벤처들처럼 상당수가 거품이기는 하지만, 바이오테크벤처에 대한 투자 관심이 급격히 증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와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과학기술자들이나 산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활동가,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협동과정 석사(전공:현대 한국과학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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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게는 불만족스러울지 몰라도) 대단히 민첩하고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유일

한 법인 생명공학육성법 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생명공학 연구 성과를 상업화하

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되는 생명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유전공학심사기준은 1998년에 이미 제정

되었으며, 특허청은 인간 유전체에 관한 특허를 심사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올해 2

월에 채택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의 국내 이행법은 생물산업의 육성부서인 산업자

원부 소관으로 귀착되면서, 결국 안전성보다는 LMO 수출입과 생물산업 육성에 치중될 것으로 우려되

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은 올해 초 사회적 논의 없이 시민의 DNA를 수집·보관하는 인간유전정보은

행 을 설립할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육성정책과 규제정책의 심각한 불균형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공학

의 장단점을 따져 의사결정을 하려는 최소한의 공리주의적 접근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이 기술경쟁력주의에 볼모로 잡혀 있어 심각한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평소의 비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명공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기술경쟁

력 혹은 시장 등의 기준이 아닌 시민적 가치—안전, 인권, 환경, 정의 등을 기준으로 그동안 비판되

었던 여러 문제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과학기술의 최종 소비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생명공학은 대략 농업(식품) 부문과 보건의료

부문으로 크게 대별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적 가치에 따른 생명공학 비판은 각각의 생명공학 적용분야

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생명공학 기술 자체에 내재된—완전히 통제될

수 없는 기술적 위험성 등과 같은—문제점이나, 이 기술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점 등에 주목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 기술을 비판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가능한 한 이 두 가

지 방향 모두에서 가해지는 생명공학에 대한 비판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2. 보이지 않는 공포와 어설픈 조작 : 유전자재조합기술에 내재된 위험성

아웃 브레이크 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였

다고 하여 말이 많았던 영화였지만, 내게는 1970년대에 일어났던 유전자재조합논쟁을 연상하게 한 영

화였다. 첨단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병원성 바이러스가 방출되면서 원인도 모르는 채 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장면들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물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공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결과로 생물재해(Biohazard)'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있었던 1970년대 초 이후에 이와 같은 공포를 반영한 일종의 SF영화들은 꾸준히 만

들어져 왔고, 앞의 영화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와 같은 대중들의 공포와 우려는 생명공학의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해낸 유전자재조합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불거진 위험성 논쟁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한 고발은 다름 아닌

과학자 내부에서부터 이루어졌다. 1971년의 한 학술회의에서 제기된 재조합 DNA실험의 위험성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되면서, 1974년에는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연구위원

회가 위험을 평가할 수 있을 때까지 재조합 DNA 실험을 자발적으로 삼가 줄 것을 과학자들에게 요청

하기까지 이르렀다(이 요청은 사이언스 1974년 7월 26일자에 실린 공개서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후로 과학자들은 재조합 DNA 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시설 설치, 규제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국립보건원(NIH)는 연구 지침을 마련하여

규제에 들어갔다.1)

NIH 안전지침의 대략적인 틀이 마련된 것은 1973년에 열린 아실로마 회의였는데, 이 회의에서

과학자들은 상대적인 추정상의 위험 정도에 따라 실험을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서 생물학적 밀폐와

물리적 밀폐의 정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과학자 내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표시되었으며,

그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공상과학(SF)의 영역에 종종 더 어울릴성싶은 어휘들을 빌어 수행된 기술적

협잡의 에피소드 2)라고까지 평가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지침을 내세워 과학자들은 유전자재

조합기술의 위험성이 관리 가능한 문제이며, 그러한 지침만 준수된다면 안전하게 과학지식의 향상을 이

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이용한 유전공학적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선례를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OECD와 같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안전지침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3)

그러나 과연 유전자재조합기술에 내재된 위험성이 관리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

되고 있다. 1970년대에 제기된 이 기술에 내재된 위험성의 상당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 기술의 사용 결

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었다. 종간을 뛰어넘는 유전자의 혼합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지에 대한 정보가 현재에도 충분히 축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최근에 이 기술에 대한 비판은 다른 차원—보다 근본적인—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목표로 하는 산물을 얻어내려는 유전공학에 대해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비판의 핵심은 유전공학이 환원주의—이와 연결된 유전자결정론—에 기반하고 있다는데 있다. 환

원주의가 과학적 인식의 강력한 방법론은 될 수 있겠지만, 생명공학과 같은 기술의 원리로 이용된다면

기술의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통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4) 이러한 비판들은 생명

공학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가 명백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생명공학의 실제적 응용분

야에 들어가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1) 재조합 DNA 실험의 위험성과 그 것의 규제를 둘러싼 과학자, 정부, 지역사회 등의 개입된, 1970년대 초반

부터 1980년대까지에 걸친 미국에서의 장기간의 논쟁과 갈등에 대해서는 셀든 크림스키, DNA 재조합 연

구와 그 응용에 대한 규제 , 시민과학 (제12, 13, 14호/ 1999. 12.∼2000. 2)를 참조할 것.
2) Mic ha e l Roge rs(위의 글에서 재인용)
3) 1997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도 미국 NIH의 지침을 대부분 원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침 자체의 문제점을 무시하고서라도 지침이 사문화되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4) 이에 대해서는 Ma e -Wa e Ho, Ge ne tic Eng ine e ring—Dre a m or Nightma re ?, Ga tewa y Books,

1998; 매완 호, 하트무트 메이어, 조 커밍스, 생명공학 거품 , 시민과학 (제 7, 8호/ 1999. 5∼7)를 참조

할 것. 이들 과학자들은 현재 산업화된 유전공학이 지난 20년간에 축적해온 과학적 증거에도 부합되지 않

는 이론들에 기반해서 무작정 해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하고 있다. 전세계 과학자들이 각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 『위험한 미래』(당대,2000) 원문은 Institute of sc ie nc e in soc ie ty 홈페이지

에서 볼 수 있다. www.i-sis.o rg



3. 생명공학의 농업적 이용 :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정치학

3—1.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

명하다. 올해 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는 각국 정부로

부터 추천된 전문가들의 조사와 토론을 통해서 그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그들이 복잡한 국제정치를 반

영하는 미묘한 외교적 수사학의 정글 속에 빠졌더라도,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인간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와 함께, 증명되어야 할 것

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위험성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것의 안전성임을 밝히는 사전예방의 원칙5)

이 분명히 천명되었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들이 알려지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는

1989년에 일본에서 유전공학적으로 변이된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된 L—트립토판(아미노산)을 섭취한

30명의 사람이 사망을 하고 10,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또한 브라질 땅콩으로부터 메티

오닌이라는 단백질 유전자를 뽑아 콩에 주입하였다가, 브라질 땅콩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 콩

을 먹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물론 이 각각의 예들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원

인이 조사되었고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항상 유전자조작 식품의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별적인 사

안이라고 결론지었다. 즉 유전자조작 박테리아를 사용하는 새로운 공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된 불순물

을 제대로 정제하지 못했다거나(L—트립토판 사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단백질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브라질 땅콩 사건)6).

그러나 유전자조작 식품에서 제기되는 위험성이 유전공학 기술이라는 핵심을 제외한 주변적 요

소들—예컨대 도입되는 유전자의 독성, 알레르기성 등을 미리 평가하는 것과 같은—을 조정함으로서

관리될 수 있는가는 회의적이다. 예컨대 기술적인 이유로 들어가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장내 대장

균 등에 전이되어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병원균들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관리되

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원하는 형질을 얻기 위해서 도입된 유전자들이 과연

제대로 발현될 것인지,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

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 상당하다. 살충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몬산토社의 유전자 조작

된 Bt-면화의 실패라든가, 인간성장 호르몬 유전자로 조작된 슈퍼 돼지의 기형 등이 그런 예들이다.7)

그리고 1998년에 발표된 영국 로웨트 연구소의 푸스타이 박사의 연구는 유전자조작을 통해서 얻

어진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과학자, 정치가, 환경단체 및 정

부들을 격렬한 논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푸스타이 박사의 연구는 유전자 조작된 감자를 어린 쥐에

게 먹였더니 면역반응이 저하되고 성장과 발달에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쥐에

5) 사전예방의 원칙(the princ iple of pre c a utiona ry)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의 과학과 환경보건 네트워

크(Sc ie nc e a nd Environme nta l He a lth Networke r, SEHN)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주소는

www.se hn.org
6) 에릭 그레이스,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그 약속과 실제 (지성사, 2000), 94∼96쪽 ; 토다 기요시, 생명

공학(생명조작)과 시민운동 , 환경정의와 생명공학 감시운동 (참여연대, 1999) ; 박지은, 김동석, 환경,
식량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공학의 현재와 미래 , 다른과학 (제2호, 1997)

7) 매완 호, 하트무트 메이어, 조 커밍스, 생명공학 거품 , 시민과학 (제 7, 8호/ 1999. 5∼7)를 참조할 것.
이 글에서 과학자들은 유전공학적 산물의 실폐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게 나타난 異常은 유전자조작의 핵심인 감자에 도입된 벡터 구성물(vector construct) 일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푸스타이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몬산토社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던 연구소로부

터 보복 해임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둘러싼 논쟁에서 기업측 과학자들은 푸스타이 박사의 연구를 통

계적 유의미성이 부족하다고 공격하거나 제시된 문제점들이 관리 가능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이다.8) 그러나 지금껏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

다는 기업과 정부의 정책은—이번 연구결과를 최소한도로 수용하더라도 —재검토되어야 할 만큼 허술

한 것이다.

3—2. 유전자 조작 작물이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위협한다.

유전자조작 작물들을 개발하여 상품화한 초국적 기업들이나 그들의 옹호자9)들은 스스로를 환경

보호론자로 보이고 싶어한다. 그들은 제초제 저항성이나 해충 저항성을 갖도록 형질전환된 작물—예컨

대 몬산토社의 라운드 업 레이디 콩—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런 환경친화적인 상품이라는 선전은 악의적인 거짓말이거나 최소한 문제 회피의 자세로부터 나

온 것이다.10)

현재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작물의 2/3이 특정 제초제에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것은 종자의 필수적인 요소와 특정 제초제를 결합시킨 것으로 제초제를 절감한다는 선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에 한가지 진실이 있다면, 특정한 회사의 제초제 이외의 제초제 사용

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농화학 초국적 기업 사이의 제초제 시장에 대한 독점과

관련될 뿐 환경보호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오히려 환경단체는 독성이 강한 특정 제초제의 사용의 증

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초제 사용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유전자조작 작물이 새로운 환경오염, 생태계 교란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주장과 증거가 계속 제시되고 있어, 옹호론자들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제초제

저항성 작물과 함께 많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는 것은 해충 저항성 작물—가장 흔한 방법은 Bt라는

토양 박테리아로, 유전자를 이식하여 해충을 죽게 하는 독성물질을 분비하도록 만든 면화, 옥수수 등—

이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작물로부터 분비되는 Bt 독성은 자연상태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더 해로

울 뿐만 아니라, 익충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곤충과 토양 미생물까지 죽이게 된다.11) 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 식물이 Bt 독성을 만들어내면 곤충은 그에 대한 내성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강력한 자연선

택 압력을 받게 되어, 내성을 갖거나 다른 식물로 먹이를 바꾸는 슈퍼 해충의 등장을 예상케 한다.12)

8) 푸스타이 박사 사건의 진행과 그 함의 , 시민과학 (제9호, 1999. 8) / 프랑켄슈타인 식품의 공포(New
Sc ie ntist, 20 Fe brua ry, 1999), 으깨진 감자(New Sc ie ntist, 6 Ma rc h, 1999), 유전자 조작 논쟁을 일으

킨 식품과학자가 조급한 경고에 대해 변호하다(Na ture , Vol. 398, 11 Ma rc h, 1999), 유쾌하지 않은 진

실(New Sc ie ntist, 17 April, 1999)
9) 그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농업과학자들과 정부 관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10) 코너 하우스, 식량? 건강? 희망?—생명공학과 세계의 기아문제 , 위험한 미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0), 184∼185쪽.
11) 실제로 1999년 미국의 코넬대학의 로시 교수팀은 유전자조작된 Bt 옥수수의 화분을 먹은 해충이 아닌

나비의 애벌레가 죽었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전문지 네이쳐 지를 통해서 보고한 바 있다(연합뉴스 99. 5.
2).

12)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연구진은 목화 해충인 솜벌레 나방이 Bt 목화 로 불리는 유전자조작 목화에서 분

비되는 살충성분에 급속히 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이 보도되었다(중앙일



또한 유전자조작 작물이 비유전자 조작 품종 혹은 야생 근친 종과의 교차수분을 하면서 유전자오염

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가 다른 식물로 전이되면서, 없애기가 더욱 어려워 기

존 식물군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슈퍼 잡초가 등장할 수 있다.13)

3—3. 생명공학은 과연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생명공학에 대해서 제기되는 많은 비판은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적어도 농업 분야

에서는 그렇다.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토지의 황폐화와 농민의 몰락과 수탈, 환경파괴 그리고 식

량안보의 불안정을 야기한 녹색혁명에 대한 비판은 생명공학에도 연결된다. 이 비판들의 핵심에는 농

업관련 초국적 기업의 전세계 농업 지배가 자리잡고 있는데, 생명공학은 농업이 가지는 토지 제약과 자

연적 제약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이 농업 지배를 확대하는 계기를 새롭게 마련해주고 있다

는 것이다.14) 초국적 기업의 농업 지배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농부들의 자가채종을 기술적으로 원천

봉쇄한 종자거세기술(Terminator Technology)'이며, 이것은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15)

한편 유전자조작 작물을 개발하고 상품화한 초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옹호론자들은 30∼40년 전

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기아의 해결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아 문제의 원인이 결코 식량 부족

에 있지 않다는 명백한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 농업전문가들에 의하면 기아 문제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데서 발생한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 조작된 비싼 종자(제초제 저

항성 종자인 경우에 필수적 요소로 결합된 제초제까지)를 구입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농민들이 다

시 농촌에서 도시 빈민가로 추방되면서 식량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재배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작물의 상당부분이 식용이 아니라 가축사료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식량 증산과는 무관하게 판매나 가공의 편리성을 위한 것들이다.16) 생명공학은

굶주린 사람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기업만을 살찌우는 것이다.

4. 생명공학기술의 의료적 이용 : 잠재적 이익과 윤리·인권 사이의 균형잡기

4—1. 인간배아 연구 및 인간배아복제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 신 노릇하기(Playing God)

1997년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양 Dolly의 탄생, 1998년 경희대 의대팀의 인간배아 복제 성공 발

표, 그리고 얼마전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복제시도와 특허출원 등의 일련의 과정은

이제 인간도 복제될 수 있다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는 주로 인간 배아간세포

보 1999. 8. 7)
13) 그 가능성은 이미 무·순무·겨자 등에 대한 야외실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너

하우스의 위의 글, 188쪽.
14) Shiva , Va nda na , The Vio le nc e of the Gre e n Re vo lution (Third Word Network, 1991); 권영근,

녹색혁명과 유전자조작 식품 , 위험한 미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0); 박민선, 생명공학과 농업문

제 , 같은 책.
15) 리카르다 스타인브레처 & 팻 로이 무니, 터미네이터 기술—세계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 , 시민과학

(제 14호, 2000. 2)
16) 코너 하우스의 위의 글, 167∼173쪽.



(Embryoinc stem cell)를 얻기 위한 복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비록 인간개체복제가 아닐지라도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배아간세포가 분화만능(totipotent)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고,

이는 치매, 당뇨병, 심장질환 등 난치병 해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실험에서

조차 핵이식법 자체의 문제점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

만 대안적인 접근으로 성인간세포(adult stem cell)이용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17) 이런

점은 난치병 해결이 유일하게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대안적 접근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배아복제 기술의 불안전성

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인간배아 복제 문제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사회적·법

적 논의가 장기간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인간배아 사용에 관하여 소위 14일論 논쟁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생기기 전인 14일 이전의 배아는 단지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므로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학적 목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14일 이전의 배아도 인

간개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이 대립

되고 있는 것이다.18) 현 시점에서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전면 중

단되어야 하며, 최소한도의 연구목적으로 허용되는 이용도 강력한 규제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인간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정란 분할방법(Blastomere Seperation)이나

핵치환방법(Nuclear transfer) 등을 통해 인간개체 복제를 시도하거나, 인간과 동물을 잡종하는 행위는 법

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4—2. 유전자치료의 안전성 및 윤리적 문제

유전자치료는 미국 보건원(NIH)이 1990년에 임상연구를 승인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관련 연구와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전자치료는 유전병,

암, AIDS 등 현재 상황에서는 치료가 힘든 질병을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하여 특정 세포 또는 신체 전

체에 조작된 유전자를 다시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국에서 작년에 OTC(ornithine—transcarbamylase)라는 유전병을 지닌 비교적 건강상태가 좋았던

18세의 제시 젤싱거가 유전자 조작된 바이러스를 주사 맞은 지 4일 만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전자 치료

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사회와 의료계는 NIH와 FDA가 동시에 유전자 치료를 감독·규제

하는 이중의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위 사건은 유전

자 치료가 아직도 기술적 한계를 가지며 규제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

편 규제가 전혀 없는 한국에서는 1996년에 중앙대 연구팀이 前임상실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말기 암환

자에게 유전자치료를 진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규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실시되는 유

전자 치료는 환자의 인권보호, 윤리적 문제, 초국적 기업의 국내에서의 불법적인 임상실험 시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17) Irving L. We issma n e t al. Ste m Ce ll Rese a rc h a nd Ethics 『Sc ie nc e』(vo l 287,25, 2000)
18) 14일론 논쟁에 대해서는 인간배아 복제 14일論 집중토론회 자료집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2000. 6)

를 참조할 것.



유전자치료의 문제는 안전한 유전자 전달물질의 개발, 부작용 확인의 어려움 등의 기술적인 문

제 등이 산재해 있고, 난치병 환자들의 현실과 무관한 희망사항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 유전자치료의 기술 및 안전성 문제, 윤리적 문제, 환자의 인권 보호 등이 포함된 유전자 치료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생식세포를 사용한 유전자치료, 질병에 상관없이 유

전적 향상(genetic enhancement)을 위한 유전자치료, 동물의 유전자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행위는 법적으

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9)

4—3. 개인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유전적 차별20)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그 영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질병의 진단, 범죄자를 비롯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유전정보의 이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 유전정보를 영구 보관해주는 기업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개인 유

전 정보의 이용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또한 많은 윤리적 문제와 위험을 안

고 있다. 각종 질병의 원인 유전자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증상 전 진단(presymptomatic diagnosis)으로 많

은 유전병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현재에서는—그리고 앞으로 상당기간 치료법이

난망하다는 것이다. 치료법도 없는 질병들에 대한 사전진단은 개인에게 정신적인 혼란과 갈등을 안겨다

줄 수 있으며, 유전정보의 유출에 따라 사회적으로 낙인찍혀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유전정보

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의 유전적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유전정보의 유출은 더

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질병에 대한 유전자 진단은 발병이 확실한 유전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진단의 대부분은 미래에 어느 시점에 발병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확률적 진단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미국의 보험회사나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유전정보를 이용해 보

험을 거부하거나 보험료 인상하며 또한 고용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러한 행위는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사회적 구

조적 요인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잘못된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

런 유전자차별을 금하는 법률이 많은 주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21)

국가기관에서의 유전정보의 관리는 자칫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통제의 도구로써 사용될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범죄자 식별과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자의 DNA profile을 데이터베이

스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재발

을 전제로 한 이런 행위가 과연 얼마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개인 유전정보가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의 권리와 충돌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19) Mr Ha ro ld Edga r a nd Mr Thoma s Tursz. 'Re port on Huma n Ge ne The ra py' . Inte rna tiona l
Bioethics Committe e (UNESCO)

20) 이 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간 유전정보와 인권 토론회 자료집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2000. 8);
Ma rk A. Rothste in 「Ge netic Se c re ts-Prote c tiong Priva cy a nd Confide ntia lity in the Ge netic Er
a 」(Ya le Unive rsity press)를 참고할 것.

21) 미국의 43개 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Hea lth insura nce)에 있어 유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시

행 중에 있으며 15개 주에서는 고용(employment)에 있어 유전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엔 메사추세츠주 의

회가 유전자프라이버시법을 통과시켰다.(한겨레 2000.8.5)



4—4. 이종간 장기이식

이종간 장기이식(Xenotransplantation)은 비인간 생명체들의 세포나 조직 혹은 장기를 인간에게 이

식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는 오랜 기간 진화해온 종간의 벽을 허무는 행위다. 이 기술은 특정 환자들

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환자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류전체에 새로운 질병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22)이종간 이식을 통해서 환자에게 면역억제나 거부의 정도가 더

욱 높아져 잠재적 병원체들이 활동이 증가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이식 조직에 함께 운반된 유기체들이

숙주 종에게는 아니지만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는 이종향성(Xenotropic) 유기체일수 있다는 점등에서

과학자들은 이종간 이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종향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환자 개인의 위험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새로운 질병의 위협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종간 이식에 대한 정책은 이전과 다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 우선은 이식 대상

자만이 아닌 일반대중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과정에 또한 참여할 수 있

어야 한다. 사회 정책적 차원의 논의에서는 아직 이종간 이식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종간 이식으로 제기 될 수 있는 윤리적·법적·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연구를 실행하는 병원이나 연구소는 사회적 지침이 수행되기까지 임상적 실험조차도

자제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도 단순히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를 넘어 환자에 대한

밀착 감시와 장기 모니터링 주변인들에 대한 공지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5. 생명공학기술의 사회·정치적 맥락 : 전 세계적인 신 자유주의적 공세

5—1. 인간게놈프로젝트 : 거대한 장사꾼과 거짓 이데올로기의 결혼?

인간 유전체의 모든 염기서열의 물리적 지도를 그리기 위한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가 처음의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완성되었다. 이렇게 빨리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거대한 생명공학시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미 국립유전체연구소에 있었던 크레이그 벤터

가 연구소를 뛰쳐나와 유력한 생명공학회사인 PE사와 함께 셀레라 지노믹스社를 설립한 것도 이 때문

이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새로이 설립되어 유전체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것 역시 유전자 상업화에 따른

기대 때문이었다.23) 이처럼 인간유전자를 상품화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위해서 강력히 추동된 인간게놈

프로젝트는, 생명공학연구가 산업화되어 기업과학이 되어가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예일

것이다. 그리고 인간게놈프로젝트 결과의 공개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들은, 이 프로젝트가 지식의 축적

과 불치병 치료라는 숭고한 이념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인간게놈프로젝트는 그것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생명공학의 사회·정치적 편향—

22) F.H Ba tc h, e t a l. 'Unc e rta inty in Xe notra nspla nta tion ind ividua l be nefit ve rsus c olle c tive risk' .
『Na ture Me d ic ine』(Vo l 4:3, 1998) 영국 BBC 방송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 제론 바이오매드 는 새로

운 질병이 인간에게 퍼질 가능성을 우려, 유전자 조작 돼지를 이용한 장기이식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중

단하였다(동아일보 2000.8.14)
23) RAFI(Rura l Adva nc e me nt Founda tion Inte rna tioa l). www.ra fi.o rg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연결된—들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비판자들은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유전자결정론이라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가 인간의 모든 것

을 결정한다 는 유전자 결정론은 인간 개인과 사회 변화를 개인의 유전자로 환원시키며, 사회적 구조와

환경 등의 영향 등을 쉽게 무시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주장은 과학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거짓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유전자의 발현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유전자들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밝혀진 얼마간의 유전자의 기능으로부

터 인간 전체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은 개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인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의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개인이 처한 사회적 관계나 환경을 무시한 채 모든 원인을 개인에게로 돌리려는 신

자유의적인 사회·정치적인 경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24) 실제로 미국의 생명공학 감시운동단

체나 보건의료 단체들은 인간게놈프로젝트가 대중들 질병의 원인을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개인적인 것

으로 사회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정된 보건자원을 보다 광범위한 대중

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소수의 환자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

적인 사례로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지적하고 있다.25)

5—2. 생명특허 : 자연과 지식의 약탈

생명공학산업이 앞선 미국 등 선진국과 초국적 기업들이 WTO를 통해서 관철하려는 것 중에 하

나가 지적재산권의 강화였다. 그 중에는 생명공학연구를 통해서 출원된 생명체 특허에 관한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생명특허는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사실

은 생명특허는 초국적 기업이 인류 전체의 지식과 유산(인간 유전체) 및 자연을 약탈하기 위한 도구라

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26)

1930년대에 미국에서 식물특허를 도입한 이래 1981년 미생물 특허, 1988년 유전자 조작된 쥐

(harvard mouse)의 동물 특허가 허용되었으며, 현재는 인간의 염기서열까지도 특허가 부여되고 있는 실

정이다. 한 비판가는 이러한 생명특허 부여를 인류 최후의 엔크로우저 운동이라고 명명하면서, 공동체

혹은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에 울타리를 쳐서 사유화하는 도적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27) 한편

제3세계의 유전적 자연과 토착 지식을 특허라는 이름 아래 강탈하고 있는 생물해적질(biopiracy)이 미국

정부의 비호 아래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일찍이 알려져서 1992

년 리우 환경회담에서도 다루어져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서 유전자원에 대한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

가 천명되었지만, WTO 지적재산권협정 등을 통한 선진국과 초국적 기업의 공세로 무시되고 있는 실정

이다.28)

한편 최근에는 게놈프로젝트와 유전적 다양성 연구의 성과에 힘입어 EST(Expressed Sequence

24) 유전자결정론 이 가진 신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 의도와 효과에 대해서는 스티븐 로우즈 외,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한울, 1993)를 참조할 것. 한편 생명공학과 신자유주의의 관계를 살핀 글로는

한재각, 신자유주의자의 놀라운 마술 , 위험한 미래 (당대, 2000)를 참조할 것.
25) Counc il fo r Responsible Ge ne tics, www.ge nwa tc h.org
26) 반다나 시바,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당대, 2000).
27) 제레미 리프킨,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2000).
28) 정관혜, 생명공학 특허와 제3세계의 유전자 자원 , 위험한 미래 (당대, 2000); GRAIN 외, 아시아의 밥

그릇에 특허를 붙인다 , 앞의 책.



Tag)와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의 특허 허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자의 새로

운 발명이 아닌 다양한 개인으로부터 얻어낸 염기서열이 유용성이 있다는 이유로 단지 염기서열 몇 개

의 차이만으로도 특허가 부여되고 상업화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간의 염기서열에

대한 상품화는 그것의 공익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품화라는 가치를 반영

하는 행위라고 비판되고 있다.29) 또한 1997년 UNESCO가 채택한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은 인간 유전체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양성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지만 초국적 기업들의 이익에 밀려 소중한 정신의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

6. 결론을 대신해서—생명공학에 정치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적인 것은 정치적이지 않다 라는 의식이 가득차 있다. 생명공학과 관련된

여러 이슈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영국 등의 나라처럼 유전

자조작 식품의 안전성이 주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

히려 생명공학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 단지 과학적 사실만을 문제삼으려는 습관적인—한편

에서는 대단히 의식적인—태도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유전자조작 식품에 관한 논란들—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은 항상 그에 대한 전문가인 과학자

에게 물어봐야 하며, 항상 과학자의 입장에서 내려진 결론만이 유일하게 옳은 것으로 강요되었다. 심지

어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념적인 질문에도 말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생명공학

에 관한 정책을 농업정책, 환경정책, 보건정책, 고용정책 등과 같은 사회정책과 통합시키려는 어떤 시도

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듯하다. 산업정책의 하위로서 위치한 과학기술정책, 생명공학정책에는 다

양한 입장과 이념에 입각한 사회적 의견이 경쟁할 여지가 없다. 이로써 정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공학을 둘러싼 과학적 불확실성, 생명체에 대한 특정한 견해, 위험 감수에 대한 다양

한 입장 등에 의해서, 이 분야의 논쟁들은 대단히 정치적이며 윤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더

이상 유전자조작 식품의 개개의 안전성만이 문제가 아니며 농업, 환경, 연구개발과 같은 다양한 사회

영역이 얽혀진 사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당담자와 정치가들은 아직도 이 문제의 폭넓은 연

관성과 그에 따른 정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듯 하다. 결국 그런 실패는 시민사회와 정부,

정치사회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불행한 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29) RAFI. 'Pha se II for Huma n Ge nome Rese a rc h -Huma n Ge netic Dive rsity Ente r the c omme ric a l
Ma instre a m' 『RAFI COMMUNIQUE』(Ja nua ry/Fe brua ry 2000)


